
표창규정

제1조(목적) 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제21~23조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조명ㆍ전기설비학회 조명 및 전기설비의 
학술 및 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가치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회상)  본 학회의 포상은 자랑스러운 최고기술인상, 공로상, 학술상, 논문상, 학술대회 발표상에 준하는 표

창으로 한다.
제3조(공로상)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1. 조명 및 전기설비 학술 및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
  2. 본 학회에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
제4조(학술상) 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1.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 및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
  2.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
제5조(논문상)  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1. 우수한 논문의 저자
  2. 논문은 전년도 총회다음 월호부터 당해년도 총회 전 월호까지 본 학회지의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

으로 한다.
제6조(학술대회발표상)  학술대회 발표상은 본 학회 정회원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1. 춘.추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
  2. 수상자 선정은 대회시 좌장회의에서 선정한다.
  3. 수상은 정기총회시 수여하되, 추계와 총회를 도시 개최시는 추후 개별로 상장을 송부 한다.
제7조(기술상)  기술상은 본 학회의 특별회원 및 협찬업체, 전시회 참여업체 구성원 중에서 조명 및 전기설비

에 관한 제품, 설비의 신기술 개발 등으로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.
제8조(특별상)  기부자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명ㆍ전기설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

게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며, 상의종류 및 상금 등은 별도의 특별상 수여 규정에 따른다.
제9조(자랑스러운 최고기술인상)  자랑스러운 최고기술인상은 학회에서 최고 권위 있고 명예로운 학회상으로 

학회 전반 업무에 오랜 기간 현저한 업적과 공로가 있으며, 덕망과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
여한다.
제10조(수상의 제한) 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(학술상의 경우 7

년) 이내에는 재 수상 할 수 없다.

  1. 본 규정은 198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  2. 본 규정은 1996년 10월9일부터 시행한다.
  3. 본 규정은 2014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  4.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